
울특별시 등포 회 행 사 감사  사에 한 

일부개 안

심  사  보  고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1. 9. 22.

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 회

심사경과1. 

가 출일자  월 일 . : 2011 9 15

나  출 자 권 식 원 외 인 . : 4

다 회부일자  월 일 . : 2011 9 15

라 상 일자  월 일  . : 2011 9 19 회 등포 회 임시회162

운 원회 차회                1  상  결

안 명  요지2. 안 명자 권 식 원 ( : )

가 안 . 

  ❍ 지 자 법   월 일자  개 공포 에 라 변경  법2011 7 14「 」 ㆍ

과 일 도  우리 회  행 사 감사  사에 한    항

 개 하고 법 처 알  운 법  에 맞게  하 는 , ‘ ’

것임.

나 주요내용 . 

  ❍ 지 자 법 항에 지 자 단체  장  임 아 처리하는 41 3「 」

가사  시 도  사 에 하여 회가 감사할  있는 규  있 . ․

라  우리 회   에 단 를 신 하여 근거를 명 히 함.

안 ( 6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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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❍ 사 원회  동 간에 하여 미 한 사항  보 하여 신 함 안 .( 7

항2 )

  ❍ 감사  사  법에 한  내용  고 복잡하여 해하  어 우

므 지 자 법 시행  항에 규  간결한  인용하여 , 43 1

함 안 항.( 8 1 )

  ❍ 지 자 법 항  개 어 회  감사  사  한 과태41 5「 」

료 부과 상   불출   증언 거부에 하여  미 출  증인 

 거부  경우가 추가 에 라 상 법 과 일 하도    ․

규  개 함 안 항.( 8 4 )

  ❍ 증인  식에 해 용할  있는 법  종 사소송법‘「 」

에 지 자 법  같  법 시행 에  한 회에  증157 ’ ‘「 」 「

언 감  등에 한 법  변경함 안 항8 ’ .( 8 6 )」․

원 검토보고  요지 3. 원 헌( : )

  ❍  행 사 감사  사에 한  일부개 안  일 2011. 7. 14

개 어 일 시행 인 지 자 법  개  사항  2011. 10.15 「 」

하고 그동안 운 상 미  보  개 하 하여  항  일부

를 개 하 는 것임.

주요 개 사항  안 에 행 사 감사 상사 에   6❍ 지 자 법「 」

항  규 에 라 지 자 단체41 3  장  임 아 처리하는 가사

 시 도  사 에 하여․ 회가 감사할  있도  단  규  신 

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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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❍ 안 항에 사 원회  동 간  사결과보고 가 7 2 본회 에   

결  지  하는 규  신 함.

  ❍ 안 항에 감사  사  법에 한 8 1 지 자 법 시행「

항  인용하여 간결한 43 1」  함.

안 항에 감사  사  한 과태료 부과 상 범 를 개  8 4❍

지 자 법 항에 라  불출   증언 거부에 하여 41 5「 」

 미 출  증인  거부  경우를 추가하여 상 법 과 일 하도  

개 함.

  ❍ 안 항에 증인  식  사소송법8 6 ‘「 」 에157 ’

지 자 법  같  법 시행 에  한「 」 회에  증언감  등에 ‘「 ․

한 법  개 함8 ’ .」

  ❍ 종합  검토한 결과  일부개 안  행 사 감사 간   7

일  범 에  일  범  늘어난 것과9 행 사 감사   사시 자료

출 거부  거부 등에 해 도 벌  부과할  있는 규  등  내용

 개 한 상 법인 지 자 법  개 내용  충「 」 실히 하여 우 

리 회가 실시하는 행 사 감사  사  효  고할  있  

를 통해 집행부에 한 지 회  실효 있 는 견   통 를 가능하게 할 

 있  것  보 , 그  사항  법 처 알  운 법  

에 맞게 자 를  고  것   상 법과 법체계나 자 에 한  

특별한  없는 것  단 .

심사결과 원안 가결4. :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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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1 ( ) 지방「

법 하 법 라 한다( “ ” ) 」

 및 같  법 시행 하 41 (

라 한다  규“ ” ) 52

에 하여 울특별시 등포

회 하 회 라 한다( “ ” )

가 행하는 행 사무감사 하 (

감사 라 한다  행 사무“ ” )

사 하 사 라 한다( “ ” )에 

한 차  타 필 한 사항 

 규 함   한다.

1 ( ) -------- 지방「

법  및 같  법 시행41」

 에 라 울특별시52

등포 회가 실시하는 행 사

무감사  행 사무 사 ------

------------ 그 밖에 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.

2 감사( ) ① 회는  행

사무에 하여 상 원회

별  감사  행한다. 다만 본 , 

회  결  본회  또는 감 

사특별 원회 하 감사 원( “

회 라 한다  하여 감사” )

 행할 수 다 .

2 행 사무감사( ) ① 울특 

별시 등포 회 하 ( “

회 라 한다 는 울특별시” )

등포 하 등포 라 ( “ ”

한다  사무에 하여  상)

원회별  행 사무감사(

하 감사 라 한다  실시한“ ” )

다. ------------------------  

본회 에  직  감사하거나 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 실시할 ------.

항  감사는 차 회  1 2②

간 에 실시하  본회  상

  ----------------------- ② 

회  에 실시하  상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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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회 또는 감사 원회가 운 

원회  협 하여 감사계획

 하고 본회  승  

얻어 확  감사계획 에  하

여 행한다.

원회 또는 감사 원회는 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 본회 에 하여 승  

받아 ------------------- 

라 실시한다.

생  략  ( )③ 현행과 같  ( )③ 

본회 는 항  감사계획  3④

 검 한 다  결  

 승 하거나 반 할 수 

 승 시 회 하  ( “

라 한다  ” ) 감사계획

 청 에게  통보하여야 

한다.

  -------------------------④ 

------------------------ 승

하거나 반 하 , 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 감사계획

가 본회 에  승  지체 

없  울특별시 등포 청

하 청 라 한다 에( “ ” )

게 통지 -----------.

3 사( ) 회는 재 원  3①

 상  발 가 1 는 경

우 본회  결  거쳐  

행 사무  특 사안에 하여 

사  행할 수 다 .

3 행 사무 사( ) -------①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  본회  결  

등포  사무  특  사안에 

한 행 사무 사 하 ( “

사 라 한다  실시할” )  ------.

항    1② 사는 사  범

 사  시행할 본회  또는 

원회 등  재하여 발 원

 연 한  발 하여야 

한다.

항    1② 사 는 사  

사할 사안  범  , 

사  실시할 -------- 원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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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  발 가 결  2③

 지체없  본회 결  

사  시행할 특별 원회  

하거나 해당 상 원회에 회

하여 사  시행할 원회

하 사 원회 라 한다( “ ” )

 확 한다.  경우 회가  

폐회 또는 회  에는 

사 에 하여 회  집회  

또는 재개  가 는 것

 본다.

  -------------------------③ 

--- 지체 없  본회  ------ 

본회 에  직  사하거나 

사특별 원회 하 사 원( “

회 라 한다  또는 ” )  

상 원회에 회 하여 사  

실시할 수 다. ----------- 

폐회  또는 회  에 

사  발 가  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.

사 원회는   ④ 사  , 

사할 사안  범 사방법, , 

사 경비 , 등 재 

한 사계획  본회 에 

하여 승  얻어 사  실시 

한다.

  ----- ④ 사 원회  편 , 

사  사할 사안  범, 

사, , ------- 등 사

에 필 한 사항  ------------

------------- 받아 ---------

---.

본회 는 항  사계획  4⑤

 검 한 다  결  

 승 하거나 반 할 수 

 승 시 회  사계획

 청 에게  통보하여

야 한다.

  -------------------------⑤ 

------------------------- 승

하거나 반 하  , 

사계획 가 본회 에  승

 지체 없  청 에게 통지-

-------.

사무보 원  감사 4 ( ) 

또는 사  함에 어 사무보

가 필 한 에는 회 사무

사무보4 ( ) ------------

------------- 할 에 사무보

가 필 한 경우에는 회사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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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  보  받  수 다.   공무원 --------------

----.

5 감사 또는 사  상(

) 감사 또는 사   ① 상

 다  각호  같다.

5 감사 또는 사  상 (

) 감사  또는  사    ① 

상  다  각 호  같다.

  1. 울특별시 등포 하 (

등포 라 한다“ ” )

  1. 등포

  2. 법  내지  113 116

규 에 한  등포  

행 과 법  및 117

 규 에 한 하120

행

  2. 지방 법 하 법( “ ”「 」

라 한다  ) 113 11

지  규 에  등6

포   행 과 법 

 에  하117 120

행

등포 가 한   3. 법 146

 규 에 한 지방공 업 

  3. ----------------- 법 146

에  ----------

  4. 법 항 또는 항 104 2 3

 규 에 하여  또는 

탁  사무 등포 에  (

또는 탁  사무  한

다  처리하는 단체 또는 )

다만 본회 가 특  필. , 

하다고 결하는 경우에 한

한다.

  4. 법 항과 항에  104 2 3

라 탁  사무 등(ㆍ

포 에 탁  사무  ㆍ

한다) 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 경우만 해

당한다.

지방공 업법  5. 「 」 77

 규 에 한 지방공사3 ㆍ

  5. ---------------- 77

에  지방공사 및 지방공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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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  연법ㆍ   

지방 단체가  상 4 1 

 또는 연하는 법 다 . 

만 본회 가 특  필 하다, 

고 결하는 경우에 등포

  또는 연에  

업무 회계 재산에 ㆍ ㆍ 한하여 

실시한다.

단  법  또는 연

법  ---------------------

하거나 연한 ----. 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 한 하여  

-------.

회는   ② 항  규 에 한 1

감사 또는 사  상  

사무가 다  지방 단체  사

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 

감사 또는 사함에 어  그 

지방 단체  회  상호 협

하여야 한다.

  ------------ ② 항에  1

----------- 사 상  

----  상  지방 단체  

사무에 해당하  ------------

----------- 사할 에 계 

------------------------ 협

 ----------.

6 감사 또는 사  상사(

무) 감사 또는 사는  법 9

에 규  지방 단체  사무

범 내  사무에 하여 실시한

다. 단  신< >

6 감사 또는 사  상 사(

무) --------------- 법 9

에 라 처리하는 사무  상

 한다 다만 감사  경우 . , 

법 항에  사무  41 3

포함한다.

사 원회  활동 간7 ( ) 

본회 는 사 원회  간보

고가 는 경우  검 후 

결 사 원회  활동 간 

 연  또는 단 할 수 다 .

사 원회  활동 간7 ( ) 

 사 원회  원① 

에게 간보고  하게 할 수 

본회  결,  -------

-------------  ------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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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신  < >   사 원회가 에게 ② 

한 사결과보고 가 본회 에

 결  사 원회  활동

간  끝나는 것  본다.

8 감사 또는 사  방법( ) ①

본회 감사 또는 사 원회, 

는 감사 또는 사  하여 필

한 에는 그 결  현지확

 하거나 보고 또는  , 

과 감사 또는 사 상

 계공무원 또는 그 사, 

무에 계 는  언 ㆍ

및 견진술  할 수 다. 

 경우에 어 현지확  통

보 및 보고 또는  , 

계  언 등에 한 

는  경 하여야 하

늦어도 그 해당  , 3

지 해당  또는 해당 에 

도달 도  하여야 한다.

8 감사 또는 사  방법( ) ① 

법 항에  현지확41 4

 통지 및  나 

청 계 공무원 또는 그 , 

사무에 계 는  ㆍ

언 및 견진술  는 늦어

도 그 현지확 ㆍ

 등   지 3ㆍ

 통하여 하여야 한다.

항   받  계  1②  

또는 계  법  또는 

등포  에  특별  규

한 경우  하고는 누 든지 

에 하여야 하  감사 또는  

사 원회  활동에 협 하여

  -------------------------② 

---------------- 법 나 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 경우 에는 그 에 

라야 ----------------------- 

사 -----------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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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 한다.

항   받    1③ 감사 또

는 사 상  계공, 

무원 또는 그 사무에 계 는  

가 에 할 수 없는 당한  

가 는 경우에는 그 

 언 나 견진술ㆍ

 등  1 지 에게 

하여야 한다.

  ------------------- ③ 청

계 공무원,  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 그 에  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  1  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.

  ④ 항   받  감사 또1

는 사 상  또는 , 

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계

는 가 당한 없  

하지 아니하거나 언 또는 

진술  거 한 에는 법 41

 항  규 에 하여 5

 통보 등  청  만500

원 하  과태료  과할 수 

다.

  ④ 항에 라  1

받  가 당한 사  없  

 해진 한 지 하

지 않  경우 같  항에 라 , 

 받   당한 

사  없  하지 않거나 

 또는 언  거 한 경우에

는 법 항에 라 41 5

 통지에 하여 청  500

만원 하  과태료  과할 

수 다.

  ⑤  또는 원  에게  

언  할 에는 하게 

하여야 하 , 하  에 

 또는 원   취지

  경우에는 고발  수  

 알 야 한다.

  ⑤ 나 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  에 

나 원   취지  

알리고  하  ----------

--------------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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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⑥ 언  방식에 하여는 

형사 법  규  157

한다.

  ⑥   방식  회「

에  언 감  등에 한 ㆍ

법 8」  ------.

 보호 및 실비보상9 ( ) 

회에  ① 언 진술하는 ㆍ

참고  방 보도 등에 ㆍ ㆍ

하지 아니한다는 사  

하거나 특별한  회   

비공개  할 에는 본회  

또는 원회  결  방 보 ㆍ

도  지시키거나 회    

또는  공개하지 아니할 

수 다.

 보호 및 실비보상9 ( ) 

-------- ① 언 진술  하는 ㆍ

나 참고  방 보도 ㆍ

등  원하지 않거나, 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 한 경우에는 본회

나 해당 --------------------

--- 지하거나 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.

회에  언 진술한   ② ㆍ

참고  그 사본  ㆍ 한 

에는  승   얻어 

할 수 다 .

  -------------------------② 

---------------------- 

하  회사무  ----- 받

아 --------------.

법   ③  항  규 에 41 4

하여  나 언 진 ㆍ

술  하  하여 회 또는 

타 에 한  에 하

여는 등포  가 하는 

바에 하여 여비 등  실비 지 

한다.

  -- ③ 항에 라41 4  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 그 밖

 ----------------- 에게

는 회  규  하는 바

에 라 ----- 실  비 ----

----.

10 감사 또는 사  ( ) 감 

사 또는 사는 본회 본회  , 

10 감사 또는 사  ( ) -

------------------- 본회 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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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 또는 사 원회에  하 

는 바에 라 회 또는 감사ㆍ

사  상 현 나 타  

에  할 수 다.

감사 원회 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 그 밖

-----------------.

11 감사 또는 사결과  보(

고)   항  규 에 50 1

한 보고 에는 감사 또는  

사  경과  결과 및 처리 견

 재하고 그  근거

 첨 하여야 한다.

11 감사 또는 사 결과  보(

고) 지방 법 시행 하 (

라 한다“ ” ) 항 50 1

에  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.

징계 감사 또는 사  12 ( ) 

하는 원    규46

에 한 사 가  알

도 회피하지  아니하거

나   규 에 한 , 47

주 무에 반한 에는 법 

및 회회 규  하는 바에 

라 징계할 수 다.

징계12 ( ) 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 에 46

  척사   ----------  알

도 ---------------- 않거

나  에  주  , 47

무  반한 경우에는 법 나 

울특별시 등포 회 회「

 규 」 -----------.

규  등13 ( ) ①감사 또는  

사 원회  운  등에 ㆍ

하여  에  하지 않

 사항  회 원회  

회회 규  한다.

규  등13 ( ) ① 감사 원

회 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 울특별시 등포「

회 원회  울특별」 「

시 등포 회 회  규 」--

------.

 에   ② 하여 필 한 사   --------------- ② 필 한 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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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 회  규   

할 수 다.

-------------------- 할 수 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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